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8의4] <신설 2016.1.21.>

전용용기의 검사방법(제34조의8 관련)

1. 검사 방법

가. 공통사항

1) 두께, 치수, 용량, 재질은 용기종류별로 메스플라스크, 다이얼 게이지, 적외

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.

2) 봉투형 용기 및 내부주머니의 두께, 인장강도 및 신장률, 인열강도는 「산

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)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.

3)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용기의 구조도 및 원료ㆍ재질 설

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.

나. 개별사항

1) 골판지류 용기

가) 건상파열강도, 수직압축강도, 발수도는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

른 한국산업표준(KS)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.

나) 용기 날개의 내구도는 날개의 꺾음부를 꺾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

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.

다) 적재안정성시험, 전도안전성시험, 낙하안전성시험은 상온(15∼30℃를

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내부주머니에 일정량의 모래를 넣어 적재, 전도,

낙하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.

2) 합성수지류 용기

가) 용기의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다.

나) 누수시험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

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.

다) 뚜껑파손시험은 속뚜껑과 겉뚜껑을 닫아 잠가진 상태로 시험한다.

라) 적재안정성시험, 전도안정성시험은 상온에서 일정량의 물을 넣어 적재,

전도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.

마) 저온낙하안정성 시험은 용기에 부동액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고 저온

(-18±2 ℃) 상태 유지 후 낙하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시한다.

바) 손잡이강도시험(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은 용기에 물을 가득

채우고 손잡이 중앙부위에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린 상태를 확인하여 실

시한다.

사) 낙추충격시험은 상온에서 용기를 거꾸로 세우고 일정 높이에서 용기

중앙에 강제추를 낙하시킨 후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

여 실시한다.

아) 관통시험은 상온에서 의료용구 기준규격의 멸균 주사침을 용기에 수직

으로 대고 관통한 시점의 힘을 측정하여 실시한다.

자) 잠금장치시험은 뚜껑을 닫아 잠긴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한 힘을



가했을 때 뚜껑의 풀림 또는 빠짐 또는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는지를 확

인하여 실시한다.

2.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과 용기의 검채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
한다.

비고 : 합성수지류 용기의 누수시험, 적재안정성시험, 전도안정성시험, 저온낙하안

정성시험은 내부주머니를 제거한 상태로 검사하여야 한다.


